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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고 등 법 원

제 9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0나24017  손해 상( )

원고, 항소인 1. ●●● 

2. ◎◎◎ 

원고 ◎◎◎  미 자이므  법 리인 권자 모 ●●●   

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○○○

담당변 사 ○○○

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

국민연 공단

울 송 구 신천동 7-16

자 이사장 ○○○

법 상 리인 ○○○

고, 항소인 ◇◇◇ 

소송 리인 법 법인 ○○○

담당변 사 ○○○, ○○○

1심 결 원지 법원 2010. 1. 21. 고 2008가합21580 결

변  종 결 2012. 2. 28.

 결  고 2012. 3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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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1. 1심 결  아래에  지  명 는 원고들  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 소

부분  취소 다. 

  가. 고는 원고 ●●●에게 49,358,060원, 원고 ◎◎◎에게 34,899,273원과  각 

원에 여 2008. 8. 5.부  2012. 3. 22. 지는 연 5%, 2012. 3. 23.부  갚

는 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  원  지 라.

  나. 고는 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에게 3,390,849원과 이에 여 2012. 1. 13.

부  2012. 3. 22. 지는 연 5%, 2012. 3. 23.부 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

 계산  원  지 라.   

2. 원고들  나 지 항소  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  나 지 항소  당심에  

장  청구를 각 각 다. 

3. 소송 용  70%는 원고들과 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이, 나 지 30%는 고가 

각 부담 다.

4. 1항  원지 부분  가집행   있다.

청구취지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원고들 : 고는 원고 ●●●에게 366,694,660원, 원고 ◎◎◎에게 245,796,440원  

 각 원에 여 2008. 8. 5.부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 5%, 그 다

날부 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  원  지 라. 

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 : 고는 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에게 11,302,830원과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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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여 2012. 1. 10.자 청구취지  청구원인변경신청  송달 다 날부  갚는 날

지 연 20%   계산  원  지 라(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  당심에  

청구취지를 장 다).

2. 항소취지

원고들 : 1심 결  아래에  지  명 는 원고들 소부분  취소 다.

고는 원고 ●●●에게 256,686,262원, 원고 ◎◎◎에게 172,057,508원   각 원

에 여 2008. 8. 5.부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 5%, 그 다 날부  갚

는 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  원  지 라. 

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 : 1심 결  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 소부분  취

소 다. 

이 유

1. 사실

  가. 당사자들  지

     원고 ●●●  고가 운 는 시 동 소재 ‘■■■’(이  ‘ 고 병원’이

라 다)에 입원 여 료를 다가 사망  망 □□□(이  ‘망인’이라 다)  처이고, 

원고 ◎◎◎  망인  자 이며, 고 병원  알  존증 료를  는 병

원이다.

  나. 망인   등

     망인  습  주를 과다 게 는 알  존증 자 , 2007  경 

 간경  진단  았고, 알  존증 료를 여 2007. 12. 17. 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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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병원에 입원 여 2008. 2. 18. 퇴원 다가 다시 2008. 6. 24.부  같  해 7. 6.

지 고 병원에 입원 여 료 았다. 망인   같이 2차  입원 료를   각  

입원 당일 아티  4㎎과 페리돌 5㎎  합 맥주사를 맞았다.

  다. 이 사건 료사고 생  경과

     1) 망인  그 후에도 고 병원에  외래 료를   집  나가 여 에  2

주가량 식 면  지속  주를 다가 2008. 8. 5. 10:40경 다시 고 병원에 

에 취  상태에  입원 는데, 입원 당시 징후 검사결과는 압 110/70㎜Hg, 

맥  84회/분,  26회/분, 체  36.5도  상이었고 당도 상이었 나, 생

상태가 불량 고, 알  단증상  떨림과 구토, 구역이 있었 며, 래   찌

꺼 가 구토에 여 나 다. 

     2) 이에 고 병원 료진  같  날 10:50경 망인에게 간  보   액

료를 시작 면  알  단증상  시키  여 아티  4㎎, 페리돌 5㎎

 합 여 맥주사 다. 이  여 사 지시 (Admission Order)에는 아티

 1앰  IV1), PRN2) 페리돌( 페리돌) 1앰  IV  재 어 있다. 약 지  간

지에는 같  날 10:40 쿨(구토 등 소 능 이상  이  처 었다) 맥주

사, 10:50 아티  1앰 (4㎎), 페리돌 1앰 (5㎎)  합 맥주사가 재 어 있

다. 

     3) 망인   같  주사를 맞  이후 11:10경 진 어 13:00경에는 자고 있었

는데, 13:00경  징후는 압 110/70㎜Hg, 맥  72/분,  20/분이었

나, 15:00경 고병원 료진이 자고 있는 망인  얼굴이 창  것  견 고 

1) 맥주사

2) 요  경우 는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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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후를 는데 압 80/50㎜Hg, 맥  56회/분,  12회/분  떨어  있었

다. 이에 고 병원 료진  15:00경 도 보를   내 삽   심폐소생

 시행함과 아울러 즉시 압  상승시키  여 승압 인 에 린 1앰  

여 나 압이 80/40㎜Hg   떨어지자, 15:10경 에 린 1앰   도 민  

여 며 15:20경, 15:25경 각 에 린 1앰  추가  여 나 망인  

상태는 계속 악 어 15:55경 심 지에 이르 고 같  날 16:30 사망(이  ‘이 사건 

사고’라 다) 다. 편, 망인에  부검이 시행 지 아니 여 망인이 심 지에 이

르게  원인  지지 않았다.

  라.  지식

     1) 아티

아티  벤조다이아  계열  라  분  진 , 알  단증상

에 효과 이고 안  약  며, 몸 게 kg당 0.1~2.0㎎  여 도  어 있

는데, 주사 여 시 보통 4㎎  느리게 여 다.

     2) 페리돌

가) 페리돌  항 신병약  충동조 장애 등 폭 인 행동조  해 

사용   있고(구토에도 사용   있다), 망에   료 , 심 계나 

동에 거  향이 없 며, 주사  른 효과를 나타내는 약 이다. 1일 

6~15㎎  분 여 주사 , 1회에 2~5㎎씩 매시간 주사   있다. 

       나) 페리돌  첨부 (약품 명 )에 면, 맥 여용 는 허가 지 

않았 므 (미국 식약청에  부 맥 생 험  에 맥주사가 승인 지 않았고, 

우리나라 식품 약품안 청에 도 시  허가 시 맥주사를 승인 지 않았다), 분 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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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사 여야 고, 만약 맥 여  경우 QT연장3)  부 맥에  ECG(심 도) 

상태를 감시해야 다고 재 어 있다. , 과량 여 면 압 등  증상이 나타

날  있고 이 경우 액, 장 는 고농도  알부민, 도 민 는 노르에 린과 

같  승압 를 여 여야 며 에 린  병용  경우 압  악 시키므  사

용해 는 안 고4), 상 여  경우라도 이상   계  여 심 도 

이상(QT연장), 압 , 고 압, 맥, 심실  맥(Torsades de Pointes)이 나타날  

있 므  찰  충분히 고 이상이 인 는 경우에는 감량 는 여를 지 는 

등  처 를 다고 재 어 있다.  

       다) 페리돌  고조 농도는 경구 여 후에는 2~6시간, 근 주사 후

에는 10~20분 내에 생 고 고조 약리작용  30~45분 내에 생 는데, 감 는 

21시간(이 법원  마취과 회, 회에  각 사실조회결과) 는 

12~38시간(이 법원  사 회에  사실조회결과)이다. 

     3) 망

망  돈(confusion)과 슷 지만 심  과다행동( 를 들어 안 부 못 고, 

잠  안자고, 소리를 지르고, 주사 를 빼내는 행 )과 생생  각, 조함과 떨림 등

이 자주 나타나는 것  말 다. 지만 일부에 는 망이 과소 동(hypoactivity, 동

이 상 이  어 있는 것)  나타나 도 다. 보통 독질 , 사  질 , 

신감염, 신경계감염, 뇌외상, 뇌졸 , 신마취,  등에  나타나고, 자가 심  

3) 심 도상 심장  Q 과 T  거리가 늘어나는 것  미 다. 이 거리는 심장이 탈분극-재분극 는 과 에 걸리는 시간  

나타낸다. 심장  축  해   탈분극 며 이  심장근 이 축 여 를 내보낸다. 축 이후에는 심장이 

 돌아 는 시 를 가지는데 이를 재분극이라 다. 일부 사람들  경우 이 시간이 보통사람보다  경우가 있는데 

이를 QT연장이라 다. 이는 식소실과 간헐  생 는 심장  부 맥 특히 Torsades de Pointes 심실 맥과 심실

동  시킨다. 

4) 페리돌이 말 에  알 - 용체를 차단 여 압  고 병용 여  에 린이 베타- 용체를 차단 여 

장  일  압  악 시킬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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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다 동  보여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이   있  에는 진 나 면 를 

약 여 자를 안 시키는 것이 요 다. 

  진 망(알 망)  주 후 2~3일째( 주 후 1~3일째  보는 견해도 있다)에 시

작 여 4~5일째에 고조에 달 고 이후 3일 이내에 사라진다. 일단 망증상이 나타

나면 입원 료를 원  여 첫날  클 르다이 폭사이드 20~100㎎를 자가 안

 지 4~6회 경구 여 고 자가 충분히 안 면 루 20%씩 감량 다. 경

구 여가 불가능  경우에는 라  4~8㎎ 맥/근 주사 다. 항 신병약 (

페리돌이 이에 속 다)  단 작  역 를 낮출  있 므  사용 지 않는다. 다만 

페리돌  망상, 각이 있   사용   있고, 우리나라  임상 장에 도 

자  망 료 시 페리돌 맥주사가 종종 여 고 있다고 다.  

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, 3, 4, 7, 14 증,  5, 8 내지 19 증(가지번  

포함)  각 재, 1심 법원  ▤▤▤, ▥▥▥에  각 진료 감 탁결과, 1

심 법원  ▤▤▤에  사실조회결과, 당심  사 회, 마취과 회, 식품

약품안 청, 회에  각 사실조회결과, 변  체  취지

2. 주장

  가. 원고들  주장

     고병원 료진이 망인에  진료업 를 함에 있어 다 과 같  료상 과실

 망인  사망에 이르게 고, 망인  자 결 권  침해 므  고 병원 

료진  사용자인 고는 원고들에게 그  인  손해를 상 여야 다.

     1) 약  경과 찰상  과실

  고 병원 료진  ① 망인  입원 당시 망인  상태에 여 면  찰 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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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 신경안 를 약  가 있 에도, 알  존증 자에게는 이고, 

간․신(腎)장애 자에게는 신 게 여 여야 며, 진 , 알  취에 여 

상 작용이 증강   있  뿐 아니라 약 료  원인불명  돌연사가 보고   

있는 약 인 페리돌 ,  간경 가 있고 2주간 주  망인에게 만연히 진

인 아티  4㎎과 함께 페리돌 5㎎  합 여 약품 명 에  지 어 있는 맥

주사를 함 써 망인  여  압  동  상황에 이르게 고, ② 

 같이 용법에 여 페리돌  맥주사 면 주  심 도를 찍는 

등  망인  경과를 찰  가 있 면 도 단지 2시간 간격  징후만  

는 등  이를 해태 며, ③  같이 페리돌 여 이후에 압이 

생  경우 병용 인 에 린  4회에 걸쳐 복 여함 써 망인  욱 심

 압에 지게 여 사망에 이르게  뿐 아니라, ④ 망인에게 심장마 라는 

상황이 생  경우, 이에  책  심실 동 를 구 여 이에 처

어야 함에도 이를 구 지 아니  잘못이 있고,  같  고 병원 료진  잘

못이 경합 여 망인이 사망 다.

     2) 명

 고 병원 료진 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일에 아티 과 페리돌  약

면   약 들  험 과 부작용에 여 아 런 명  지 않는 등  망인

 자 결 권  침해  잘못이 있다.

  나. 승계참가인  주장

     원고 ●●●  승계참가인  망인 사망 후 원고 ●●●에게 족연  11,302,830

원  지 는데, 고 병원 료진  과실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어 족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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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 것이므 , 고는 국민연 법 114조에 라  족연  범  내에  

원고 ●●●  는 승계참가인에게  같  손해를 상 여야 다.

3. 손해 상책임  생

  가. 일  

     원래 료행 에 있어  주  인  불법행  는 채 불이행  

인  책임이 있다고  여는 료행 상  주 과 손해  생 사이  

인과 계  존재가 어야 나, 료행 가 고도   지식  요  는 

분야이고, 그 료  과  개  경우 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 있는 외에 

사만이 알  있  뿐이며, 료  결과를 달   료 법  사  재량에 

달  있  에 손해 생  직 인 원인이 료상  과실  말미암  것인지 여

부는 가인 사가 아닌 보통인 는 도 히 낼  없는 특 이 있어  

자 이 사  료행 상  주 과 손해  생 사이  인과 계를 

 벽 게 입증 다는 것  극히 어 우므 , 자가 료 도 에 사망  경우

에는 해자 에  일  료행  과 에 있어  질러진 일 인  상식에 탕  

 료상  과실 있는 행 를 입증 고 그 결과  사이에 일  료행  외에 다른 

원인이 개재   없다는 , 이를 면 자에게 료행  이 에 그러  결과  원인

이  만  건강상  결함이 없었다는 사  증명  경우에 있어 는, 료행 를  

이 그 결과가 료상  과실  말미암  것이 아니라  다른 원인  말미암  

것이라는 입증  지 아니 는 이상, 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 인과 계를 추

여 손해 상책임  지울  있도  입증책임  는 것이 손해  공평·타당  부

담  그 지도원리  는 손해 상 도  이상에 맞는다( 법원 1995. 2. 10. 고 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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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52402 결 참조).

   법리를 약  역에 용 다면 다 과 같이 볼  있다. 

  약사법 58조는 약품  첨부 를 규 고 있는데, 첨부 에는 용법․용량, 

그 에 사용 는 취  에 요  주 사항 등  어야 다고 어 있다. 이  

같  약품  첨부  재사항 , 당해 약품  험 (부작용 등)에 여 가

장 고도  보를 보 고 있는 조업자 는 입 매업자가 자  안  보

 여, 이를 사용 는 사 등에 여 요  보를 공 는 것  목  

재 는 것이  에 사가 약품  사용   첨부 에 재  사용상  주

사항에 르지 않고, 그  말미암아 료사고가 생  경우에는 그 주 사항에 르

지 않  에 여 특단  합리  이 가 없는 , 당해 사  과실  추 다고 

보아야 다. 

  나. 료행 상 과실 

     이 사건  경우 앞에  본  같이 고 병원 료진  리페리돌  첨부

(약품 명 )  주 사항 재에 르지 않고 망인에게 리페리돌  맥주사를  

, 그  같  경우에는 QT연장  부 맥에  심 도 상태를 감시해야 함에도 불

구 고 11:10경부  진 었고 13:00경에는 잠  자고 있어 심 도 장  부착에 별

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망인에 여 아 런 심 도 감시조 를 취 지 않고 단

히 2시간 간격  징후만  감시 는 등  경과 찰  소 히  , 10:50경 

페리돌 여 이후 고 병원 료진이 에 린  4회 여  15:00경부  

15:25경 지는 페리돌  감 (21시간 는 12~38시간)  범  내에 있어 망인  

체내에 페리돌  약리 작용이 남아 있 에도 병용 인  에 린  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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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 (첨부  주 사항  ‘과량 여시  처 ’란에 에 린 병용 가 

재 어 있 나, 과량 여  개  상 인 것  자  건강상태 등 구체  상

황에 라 는 일  자에  량도 해당 자에게는 과량 여  아들여  

그  인  부작용  일 킬 도 있는 만큼, 일단 페리돌 여 이후에 압이 

생 다면 과량 여를 심 고 압  상승시키  여는 병용 인 에

린이 아니라 사용이 권고  노르에 린 는 도 민  여 어야  것이다. 

 첨부 에 페리돌  량 여 라도 압이 이상  나타날 

 있다고 재 어 있 므 , 그 처 를 여 에 린  여는 이다) 등  

사 이 인 고, 여 에다가  망인이 입원 이 에 2주간  주를 다고는 

나 입원 시  징후가 상이었고, 당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사실조회결과

에 면 망인이 심 계 질  료  료를  이 보이지 않는 등 

망인이 압이나 부 맥  일 킬 만  별다른 건강상  결함이 없었다는 이 증명

며, 고가 망인  사망이 고 병원   같  일  료행 가 아닌 다른 원

인  인  것일 가능 이 있다는  입증 지 못 고 있 므 ( 고는 망인이 알

 인해 지 사에 장애가 고 타민이나 해질  공 이 원 지 않아 심장

에 이상이 고, 액 이  지 않아  속  떠다니는 찌꺼 가 심장 

 막아 심장마 를 일 거나 알 에  심장근  염증  심장마  사망

 가능 이 있다고 주장 나, 이는 일 인  견해  망인  사인에 

 추 에 불과  뿐, 구체 인 근거를 시 지 못 고 있 므 , 망인이 고 주장과 

같   사망에 이르게 었  가능 이 있다고 인  어 다), 고 병원 

료진   같  추 는 과실과 망인  심 지  인 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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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있다고 이 상당 다[  페리돌  맥 주사 시  부작용  주  부 맥과 

 것이 는 나(  앞에  본  같이 이상   압 , 즉 압도 

있다), 앞에  본  같이 망인  사인  히  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  상태

에  망인이 부 맥  심 지를 일 는지 아니면 압  심 지를 일 는지 

알 는 없지만, 어떤 에  롯  것이든 심 지가 생  이상, 고병원 료진

  같  과실  심 지 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본다].  

  이에 여 고는, 원고가 종  고 병원에 2회 입원  에 이 사건과 마찬가지

 아티 과 페리돌  합 맥주사를 맞   있는데 아 런 이상이 없었고, 

페리돌  맥주사는 알  존증 자에  료  임상 장에  랜 간 

행  이루어진 것  고 병원  과실  부인 어야 다고 주장 나, 고가 

내 우는 그  같  사  앞에  본 법리에 나타난 첨부  주 사항에 르지 

않  에  특단  합리  이 에 해당 지 않는다고 단 다. 

  편, 고 병원에 심실 동 를 구 여야  법 상 가 부과 어 있  

인  아 런 증거가 없 므 , 이 부분  지 는 원고  주장  이  없다.

  다. 명  

      같이 고 병원 료진이 약품  첨부  주 사항에 르지 않는 

약행 를 고자  에는 그  인 여 상 인 약행  여 험  증가가 

상   있 므 , 자나 그 보 자에게 그 이  그에 는 부작용, 증가 는 

험 등  충분히 명 여 자 이 그러  험  감 고 라도 료 효과를 

여 약   것인지 여부를 결   있도  이를 명  가 있는 것인데, 

고병원 료진   같  사항에 여는 아 런 명    없 므 ,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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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임도 인 다. 

  이에 여 고는, 망인  사망이 페리돌 약행  인 여 생  것이 아

니어  명  자체가 지 않고, 페리돌  량 여  것  인해 사망

 증 가 보고   없어 망인  사망  약행  인 여 상   있는 험범

가 아니어  명  범 에 속 지 않 며, 망인이 에 취 여 사결 능 이 

거  없었고 단증상에  즉각 인 처 가 요  자  명 가 면

다고 주장 다. 그러나 앞에  본  같이 고 병원 료진  첨부  주 사

항에  페리돌  맥주사 여  망인 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인

고, 페리돌 상 여  경우라도 부 맥이나 압  부작용이 래   있

다고 첨부 에 재 어 있는 에 추어 맥주사  경우에는 그  인  험  

증가가 상   있어 망인  사망이 상   있는 범 가 아니라고 단   없

며, 페리돌 여 당시 망인에게 사결 능 이 없었다고 볼 만  증거가 없다

(  그 지 않 라도 망인  보 자인 원고 ●●●이 망인과 함께 고 병원에 내원

므  원고 ●●●에게 명 를 이행   있었다). , 망인이 10:40경 입

원 여 10:50경 페리돌  주사 맞  지 어떠  난폭  행동  보이거나 각, 

망상 등 망인에게 알 망 증상( 주 후 1~3일째 생 나, 앞에  본  같이 망

인  입원 당일 에 취  상태에  고 병원에 내원 다)이 있  심  만  

사 도 보이지 않아 페리돌  약  이 인 다고 보  어 다. 라  

이  다른 에  고   각 주장  모  이  없다. 

  라. 책임   

     가해행  해자  요인이 경합 여 손해가 생 거나  경우에는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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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자  요인이 체질 인 소인 는 질병  험도  같이 해자  귀책사

  것이라고 지라도, 그 질  태양․ 도 등에 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 

부를 상 게 는 것이 공평  이 에 는 경우에는, 법원  손해 상액  

면  과실상계  법리를 추 용 여 그 손해  생 는 에 여  해자

 요인  참작   있다( 법원 2008. 3. 27. 고 2008다1576 결 참조). 

  이 사건  경우 망인  장 간 알  존증에  있어  간경  진단  

았  , 이 사건 사고 직  2주간 집  나  여 에   식  지 않고 폭

  것  보이는 ,  같  장 간  알  존증  폭 이 심 지 

에 여  가능 도   없는 (알  존증 자  해독 료에 있어 

, 부 맥 는 험  도 있는 압 변 가 없도  생체 징후를  안

 지 는 것이 우 는 만큼, 부 맥이나 압  통상  알  존증 

자에게도 나타날  있다),  페리돌 맥 주사는 고병원 료진  과실  근

거지우는 요소이 는 해도 알  존증 자에  임상 료  실에  랫동안 

행  이루어  고병원 료진에  난가능 이 높다고 볼  없는  등

 고  , 손해  공평․타당  부담  그 지도원리  는 손해 상 도  이

에 추어 이 사건 사고  인  고  책임  30%  함이 상당 다.

4. 손해 상액  범  

   이  계산  편 상 간  월 단  계산함  원  , 마지막 월 미만  

원 미만  액  버리며, 손해액  사고 당시 가 계산  월 5/12%  에  

간이자를 공 는 단리 인법에 른다.

  가. 망인  일실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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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1) 인 사실  평가내용

     가) 인 사항 

     별 : 남자, 생 월일 : 1969. 11. 1., 사고시(2008. 8. 5.) 연  : 38  9개월가량,  

여명 39.82  도 

     나) 소득에  평가 : 망인  도시지역에 거주 고 있어 소  도시일용노동에 

종사   있 므 , 도시일용노동에 종사 는 보통인부  1일 일용노동노임  용

다.

  원고들  망인이 2000  사 를 취득 여   연구소  연구 , 연

구 원 등  동 여 므  2007  임 구조 본통계조사보고  가  

과 가  9 간  경 에 른 통계소득  용 여야 다고 주장 나, 2005. 

10. 이후  소득에  자료가 없고 앞에  본  같이 장 간 알  존증에 

 있어 입․퇴원  복 고 있었  에 추어 재  가능 여부  재 시  등  

특  곤란 므 , 손해  공평․타당  부담  그 지도원리  는 손해 상 도

 이 에 추어 도시보통인부 노임  용  다.

     다) 생계  : 망인  입  1/3

     라) 가동연  : 이 사건 사고 시부  만 60 가  지 254개월, 단 이 사건 

사고가 없었 라도 망인  입원이 요 다고 여겨지는 2008. 8. 31. 지는 가동 지 

못 는 것  보고, 2008. 9. 1.부  가동  개시 는 것  본다. 

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 증, 갑 6 증  1 내지 4  각 재, 이 법원에 

 사실, 변  체  취지

     2) 계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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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 일 간 말일
노임
단가

일 월소득 생계 m1 만1 m2 만2 m1-2
용
만

간일실

입

1 2008-9-1 2008-12-31 66,622 22 1,465,684 33.33% 4 3.9588 0 0.0000 4 3.9588 3,868,233

2 2009-1-1 2009-8-31 67,909 22 1,493,998 33.33% 12 11.6858 4 3.9588 8 7.7270 7,696,081

3 2009-9-1 2009-12-31 68,965 22 1,517,230 33.33% 16 15.4580 12 11.6858 4 3.7722 3,815,530

4 2010-1-1 2010-8-31 70,497 22 1,550,934 33.33% 24 22.8290 16 15.4580 8 7.3710 7,621,289

5 2010-9-1 2029-10-31 72,415 22 1,593,130 33.33% 254 172.9983 24 22.8290 230 150.1693 159,492,811

 합계 182,493,944 

     아래  1 내지 5  각 액  합  182,493,944원

  나. 장  

     원고 ●●● 3,000,000원(경험 )   

  다. 책임   

     1) 망인  일실 입 182,493,944원, 원고 ●●●  장  3,000,000원 

     2) 고  책임  : 30%

     3) 계산 : 망인  일실 입 54,748,183원(=182,493,944원×0.3)

              원고 ●●●  장  900,000원(=3,000,000원×0.3)

  라. 자료

     1) 참작사  : 망인  나이, 망인과 원고들  계, 이 사건 료사고  경   

결과, 고 병원  과실 도, 타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사

     2) 결 액 

     가) 망인 : 20,000,000원

     나) 원고 ●●● : 7,000,000원

     다) 원고 ◎◎◎ : 5,000,000원

   마. 상속 계 등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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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1) 상속 계 

     망인  손해 상청구권(74,748,183원=54,748,183원+20,000,000원)  망인  처인 

원고 ●●●이 44,848,909원(=74,748,183원×3/5), 망인  자 인 원고 ◎◎◎이 

29,899,273원(=74,748,183원×2/5)씩 상속

     2) 계산 

     가) 원고 ●●● : 44,848,909원(상속)+900,000원(장 )+7,000,000원( 자료)

     =52,748,909원

     다만, 원고 ●●●  경우 아래에  보는  같이 승계참가인이 취득  손

해 상청구권  고에게 지  명 는 3,390,849원  공  것이므 , 결국 종

인 액  49,358,060원(=52,748,909원-3,390,849원)

     나) 원고 ◎◎◎: 29,899,273원(상속)+5,000,000원( 자료)=34,899,273원 

  . 소결  

     그 다면 고는 원고 ●●●에게 49,358,060원, 원고 ◎◎◎에게 34,899,273원  

 각 원에 여 이 사건 불법행 일인 2008. 8. 5.부  고가 그 이행  존부 

 범 에 여 항쟁함이 상당  당심 결 고일인 2012. 3. 22. 지는 민법에  

연 5%, 그 다 날부 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 특 법에  연 20%  각 

 계산  지연손해  지  가 있다. 

5. 승계참가인  청구에  단

  국민연 법 114조 1항  “공단  3자  행  장애연 이나 족연  지  

사 가 생 여 장애연 이나 족연  지  에는 그 여액  범 에  3자

에  권자  손해 상청구권에 여 권자를 다”고 규 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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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승계참가인이 원고 ●●●  2009. 2. 20. 족연  지 신청에 여 이 사건 당심 

변 종결일 에 이르 지 합계 11,302,830원  족연  지  사실  당사자

들 사이에 다 이 없고, 앞에  본  같이 원고 ●●●  고에  손해 상청

구액이  족연  지 액  과 고 있  계산상 명 므 , 고는 원고 ●●

●  손해 상청구권  일부를 취득  승계참가인에게 그 책임 에 른 

3,390,849원(=11,302,830원×30%)  각 지 일 이후  승계참가인이 구 는 2012. 

1. 10.자 청구취지  청구원인변경신청  송달 다 날인 2012. 1. 13.부  고가 

그 이행  존부  범 에 여 항쟁함이 상당  당심 결 고일인 2012. 3. 

22. 지는 민법에  연 5%, 그 다 날부 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 특 법

에  연 20%  각  계산  지연손해  지  가 있다.  

6. 결  

  그 다면 원고들  승계참가인  이 사건 청구는  인 범  내에  이  있어 이

를 인용 고 나 지 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  것인 , 1심 결  이  결  

일부 달리 여 부당 므  원고들  승계참가인  항소를 일부 아들여 1심 결 

 에  지  명 는 원에 해당 는 원고들  승계참가인 소부분  취소 고 

고에게  원  지  명 고, 원고들  승계참가인  나 지 항소  승계참가

인  나 지 당심에  장  청구는 모  이  없어 이를 각  여 주 과 같

이 결 다.

재 장      사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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